
국방부 고시 제2017-17호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⑤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 
하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한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고 시 명: 2017년도 국방부 기록관리기준표
□ 고 시 일: 2017년05월22일(월)
□ 주관부서: 국방부 운영지원과 자료계(☎ 02-748-5031)

2017년05월22일

국 방 부 장 관



순번 단위과제명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

1
국방감사 및 청렴자문위원회

운영·관리

외부 감사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
통해 한 단계 높은 자체 감사 및
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
설치 및 운영

10년

청렴정책 추진 관련 자문위원회 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
장기보존의 가치가 없으므로 보존 
기간 10년 책정

2 부대개편시설사업

부대개편시설사업 추진전략 수립, 
중기계획, 예산안 및 결산검토, 
집행승인 및 사업관리, 대외협력 
업무 등

준영구
토지수용, 보호구역 등 국민의 
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로서 준영구
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

3 전력지원시설사업
전력지원 시설사업 추진전략, 중기 
계획, 예산안 및 결산 검토, 사업 
계획 집행승인 및 사업관리 등

준영구
토지수용, 보호구역 등 국민의 
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로서 준영구
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


